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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엔에이치투자증권(주)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의결
□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․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

‘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’을 마련·발표(‘16.8월)하고,

ㅇ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단기금융

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

* 자본규모별(3조원, 4조원, 8조원)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(자본시장법 §77조의2)

→ 자본규모 4조원 이상 → 단기금융업 별도 인가(자본시장법 §360)

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현황 〉

구 분 미래에셋대우 NH투자 삼성 KB 한국투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

지정

일자

‘13.10.30. 지정(3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)

‘17.11.13. 지정(4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)

‘17.3.8.지정 ‘17.11.22.지정

(3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)

□ 금융위원회(위원장 : 최종구)는 5월 30일(수) 제10차 정례회의를 

개최하여, 엔에이치투자증권(주)의 단기금융업무* 인가를 심의·

의결하였음

*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등

□ 금번 인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한국투자증권(‘17.11.13일)에 

이어 엔에이치투자증권도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게 됨


